
1. 우리 사회의 따뜻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에 힘쓰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7조(보고 등) 및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인증 

사회적기업은 매년 4월말, 10월말까지 사업 실적 및 주요 인증기준 현황을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24.10.31.) 

10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시어 지연 제출 및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사회적기업 육성법」제9조(정관 등) 및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정관 등 

변경신고)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정관 등 변경신고 의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고 

의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24.10월 제출용)                    1부.

붙임 2.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서식(24.10월 제출용)                      1부.

붙임 3. 10월 사업보고서 온라인 제출방법 안내자료(기업용)                     1부.

붙임 4.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관련 안내(지점 신고 포함) 1부.

붙임 5.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관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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